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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호혜적인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고, 

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, 러시아 연방 영토 내 거주하는 국민의 안정적 발전, 

삶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천연자원을 소중히 대할 의무가 있다.  

 

본 연방법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고, 환경보호부문 법적 

질서를 공고히 하고, 생태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사회 및 경제적 과제의 균형적 

해결을 보장하는 환경보호부문 정부정책의 법적 기본, 호혜적인 환경, 생물학적 

다양성, 천연자원의 보존을 규정한다.  

 

본 연방법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, 대륙붕과 러시아 연방 독점경제 구역 내 

지상에서의 삶의 기초가 되고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



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과 기타 활동의 수행 시 발생하는 사회와 

자연의 상호작용 부문 관계를 규정한다.   

 

본 법률에 따라 다음이 시행된다.  

 

1. 본 연방법의 시행일부터 다음의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. :  

 

- 1991 년 12 월 19 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자연환경보호법 

제 2060-1 호. 단 84 조 제외 (본 조는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의 시행과 

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.)  

 

- 1992 년 2 월 21 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자연환경보호법 

20 조 개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 2397-1 호 

 

- 1993 년 6 월 2 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국민의 위생-검역 

복지법, 러시아 연방 소비자보호법, 러시아 연방 자연환경보호법 개정과 

추가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 5076-1 호 4 조 

 

- 2001 년 7 월 10 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"자연환경보호법 

50 조 추가에 관한 러시아 연방 연방법 제 93-ФЗ 호. 

 



2. 1991 년 12 월 19 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자연환경보호법 

시행 절차에 관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 회의령 제 2061-

1 호가  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자연환경보호법 84 조와 

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. 

 

3. 본 연방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러시아 연방 정부에 관련 시행령을 

제출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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